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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신규직원의 안정적인 공직적응 능력을 도모하고 친절을 

통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민원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와 행정

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신규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

그 결과를 보고 드림.

Ⅰ 교육개요  

 □ 일    시: 2015. 2. 26.(목) 14:00 ~16:00

 □ 장    소: 8층 대회의실

 □ 참석인원: 35명

     ※ 교육대상 38명 중 35명 참석: 참석률 92%

 □ 교육내용

   ❍ 공직자 기본예절, 구정목표 및 기본현황 설명

   ❍ 전화 및 방문민원 응대 기본요령, 공직 마인드 함양

   ❍ 상황에 적합한 라포형성 및 실습위주 행동화 실시

   ❍ 민원응대 우수 사례 및 불친절 사례 공유 등

 □ 강    사: 후생노무팀장



Ⅱ 교육결과  

 □ 교육 설문조사 결과

   ❍ 설문현황: 교육참석 대상 35명 중 35명 설문응답(100%)

1. 강의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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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강의내용, 강의자료,

   진행 등 전반적인   

   사항에 대한 만족도  

   평가

❍ 만족도: 94.3%

  - 매우만족 20명

  - 만족 13명

  - 보통 2명

2. 친절교육에 대한 제안이나 아이디어?

   ❍ 친절의 기본업무 파악에 도움이 되었다.

   ❍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민원응대 방법을 교육을 통해 실천 할 수 있는  

      계기가 되었다.

   ❍ 친절에 대한 좋은 사례, 나쁜 사례 예시를 더 많이 들려주었으면 한다.

   ❍ 직접 민원응대 실습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.

   ❍ 친절공무원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.

   ❍ 교육대상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. 

   ❍ 동영상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.

 



□ 총평

 ❍ 본 교육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서 응답자 중 94.3%(33명)가 높은 만족도를 보임.

 ❍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직원과의 관계, 업무파악, 구민의 입장에서  

    친절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는 신규 직원에게   

    우리 구를 찾는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

    인식변화에 도움을 줌(구민 지향적 태도를 조기에 확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)

 ❍ 향후 다양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해 직원 친절도 향상 및 행정 서비스

    역량강화에 노력 할 예정임.

 □ 교육사진

Ⅲ 행정사항  

 □ 교육에 대한 제안이나 아이디어 향후 교육 시 반영 검토

 □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상시학습 2시간 인정.  끝.


